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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8  장애인 편의지원 안내

1  제공 대상  

ㅇ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

ㅇ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 제3항에 의한

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

ㅇ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

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
2  신청방법(입사지원 접수 시(2025.2.24.(월)부터 ~ 2025.3.11.(화) 오전 11시까지))

① 입사지원 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안내 내용을

참고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 확인

②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이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작성 및

증빙서류 제출

③ 증빙서류와 편의지원 사항 일치 확인 후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

3  유의사항

ㅇ ‘4.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’에서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

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4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

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

지체
장애

장애정도가심한자 /
심하지않은자

·응시요령등서면자료제공 장애인증명서

뇌병변
장애

·응시요령등서면자료제공 장애인증명서

시각
장애

·응시요령등서면자료제공 장애인증명서

청각
장애

·응시요령등서면자료제공
·필담면접제공
·의사전달보조요원지원
·보조공학기기착용허용

장애인증명서


